
1. 일 자 : 2020. 2. 6.

2. 요청 근거 :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제2조(임무) 제1항 및

제5조(소집 및 의결) 제3항

3. 심사 안건 : 수산부류 5개 중도매(법)인 재허가 적격 여부 심사　

○ 2020. 2. 29. 허가기간 만료 2020.3.1 재허가 대상 5개 중도매(법)인이

신청한 재허가적격여부심사

3. 의결사항 : 총 5개 업체 중 5개 적격 업체 서울시에 재허가 추천

○재허가 대상자 심사 결과, 5개 적격자 서울시에 추천하기로 의결

※ 재허가 부적격자 : 없음

〈중도매인심사위원회 위원 의결〉

구 분 직 위 성 명
찬반여부

서 명
찬 성 반 대

위원장 유통본부장 김원필 ○ 김원필

위 원 기획홍보팀장 신장식 ○ 신장식

위 원 유통총괄팀장 이니세 ○ 이니세

위 원 물류개선팀장 박경선 ○ 박경선

위 원 농산팀장 서경남 ○ 서경남

위 원 수산팀장 손봉희 ○ 손봉희

위 원 가락몰운영팀장 김대영 ○ 김대영

붙임 : 2020년도 제2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1부. 끝.

제2차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



「붙 임」

2020년도 제2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

1. 재허가 대상자 : 수산부류 중도매(법)인 5개 업체

○ 2020. 2. 29. 허가기간 만료 2020. 3. 1. 재허가 대상 5개 업체

2. 재허가 근거

○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

○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

○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2조 및 제13조

○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

3. 심사 기준 : [붙임 1,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] 참조

4. 재허가 대상자 분석 결과 : 총 5개 업체 적격

○ ′20. 3. 1 재허가 대상자 5개 업체 중 5개 업체 적격

○ 신원 조회 결과, 상인 조회 결과, 적격 심사표 [붙임 2] 참조

5. 처리 계획

○ 재허가 적격 5개 업체 선정 : 서울시에 재허가 추천

따로 붙임 1.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 1부.

2. 제2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.(별첨) 끝.



『붙임 1』

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

구 분 근 거 심 사 기 준 방 법

중도매업

허가자격

농안법

제25조

제25조(중도매업의 허가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1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신원조회

2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

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
신원조회

3.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
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상인조회

4.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

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
상인조회

5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사람이 있는 법인

신원조회

상인조회

6.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

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

못한 자

허가조건

분석

(하단)

중도매업

허가조건

도매시장 

조례

제13조

및 

동조례

시행규칙

제26조

2.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다음 허가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

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○ 중도매업 허가기간동안 행정처분(과징금 포함)을 받았거나

벌금처분을 받았을 경우 허가증 뒷면의 행정처분 감점기준에

의한 누계감점이 75점(허가기간이 3년인 개인중도매인은 45점)

이상인 자

누계감점

분석

○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 달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전

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

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달된 자

<월간 최저거래기준>

구 분 중도매인 중도매법인

수산부류

선어 

패류
2,500만원 6,500만원

건어 1,600만원 3,200만원

거래금액

분석


